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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.5.12 지방직 9급공무원

행정법총론 기출문제(A형) 해설

01 행정법의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함)

① 헌 재 에   헌결  가 과 지 단체   다는 「헌

재 」 47 에  원  격  가진다.

② 원  「남  사   가   에  」  약 라고 

시 다.

③ 원  ․ ․고등  식   지 단체에  생산 는 우수 산  

사용 여 식재료  만드는 에게 식재료 비   지원 는 지 단체  

안  「1994    역에   (GATT) 」에 어 라고 시

   다.

④ 헌 재 는 「신 수도  건   특별  」  헌 사건에  고나습헌

 헌 과 같  헌 개 차  통  개  수 다고 시 다.

② 남 사   가   에  는 약 또는 에 는 것  볼 수 없

고 내 과 동   는 것도 아니다(  1999.7.23, 98 14525).

                ① 헌 재  헌결  원 타 가 나 지 단체  (헌 재  47

),   가지므  원  다. 

                ③ 특  지 단체  · ·고등 에  실시 는 식    지 단체에  생산

는 우수 수 산 과  재료  사용 는 가공식 (  '우수 산 ' 라고 다)  우

 사용 도  고 그러  우수 산  사용 는  별 여 식재료나 식재료 비  

 지원  지원   는 지원  드시 우수 산  는  사용 도  는 것

 내용  는  지 단체  안  내 민 우원  규  '1994    역에 

 '(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94)에 어 그  없다(  

2005. 9. 9, 2004 10).

                ④ 우리나라  수도가 울   습헌 상  수 고, 습헌 도 헌 과 동  

 가지므  우리나라  수도가 울  에  습헌  폐지  는 헌 개  

다(헌재결 2004.10.21, 2004헌마554․566병 )

답  ②

02 행정범 및 행정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의 의

함) 

①  경우에는 과실  다는  규  없는 경우에도 그  규  

에 과신  다는  취지  알 수 는 경우에는 과실 에  

과  수 다.

②  경우에는   또는 업원 등  뿐 아니라 도 아울러 처

는 규  는 경우가 다.

③ 업원  에  사업주도 처 는 경우, 사업주가 지는 책  과실책 다.

④ 통고처 에   과 는 경우, 과  액  납  동  사건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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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 다시 처 지 아니 다.

③ 규에는 신  감독 에 는 타 (  업원, 미  등)  비 에 여 그 감독 (  

사업주, 리  등)도 처 는 양 규  는 경우가 다. 는  생  내에 

는 가 에 지 않도  주 ․감독   태만   것에  과실책  는 것

다.  과실책  아니다.

                ① 상  단  주안  는 규라 도  규  거나 상 과실 도  뜻  

 경우  고는  원 에 라 고 가 어야  수 다(  1986. 7. 22, 85도

108).

                ② 상  죄능  없는 것  보나, 규는  처 는 에 규  실

 보라는 견지에  에 여도 재산  과  것  규 는 경우가 많다(양 규 ).

                ④ 통고처   가  내에 통고  내용   동 사건에 여   

없  처 차가 료 다. 

답  ③

03 「국가배상법」제2조의 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

판례의 의함)

① 공 원에는 리 공  탁 아 실질  공 에 사 고 는 체  가 포

지만, 공  탁  시 고  사 에  동   것  경우에는 공

원에 당 지 않는다.

② 가 또는 공공단체라 지라도 사경  주체  동  경우에는 그 상  

책 에 가 상  규  용  수 없고 민  용 다.

③ 공 원  직 상 는  규  없는 경우에도 규  비 어 리상  

 수 다.

④  에는 엄격  미   뿐만 아니라 , 남용 지, 신 실, 

공 양  등  도 포 다.

① 가 상  2   '공 원' 라  가공 원 나 지 공 원 에 여 공 원

 신  가진 에 지 않고, 리 공  탁 아 실질  공 에 사 고 는 

체   가리키는 것 , 공  탁  시 고  사 에  동   것

어도 달리 볼 것  아니다(  2001. 1. 5, 98다39060).

                ③ ‘ 에 여’라고 는 것  엄격 게 식  미  에 시  공 원  가 

규 어 는 도  는 경우만  미 는 것  아니고, 공 원   여 

 민   또는 민에게 생  가 어느 도 심각 고  것 지, 공 원  그

 같  결과  견 여 그 결과     취  수 는 가능  는지 등  

 고 여 단 여야  것 다(  1998. 10. 13, 98다18520).

                ④  미  여 엄격  미에  뿐만 아니라 ․ 리남용 지․신 실․

공 양 도 포 여 당  직 가 객  당  결  경우  말 다고 보는  

다수 다.

답  ① 

04 「개인정보 보호법 」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개 보처리 란 업  목  개 보  운용  여 스스  또는 다  

사람  통 여 개 보  처리 는 공공 , , 단체  개  등  말 다.

② 상 보처리  운 는 여상 보처리   목 과 다  목  상 보처

리   거나 다  곳  비춰 는 아니 , 능  사용  수 없다.

③ 개 보에  쟁   여 원  1  포  20  내  원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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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보보 심 원  고 다.

④ 보주체는 신  개 보 처리  여 개 보  처리 지, •삭   

  리  가진다.

③ 개 보에  쟁   여 개 보보 심 원 가 아니라 개 보 쟁 원

 다. 쟁 원 는 원  1  포  20  내  원  , 그  1  

상 원  다.

                ① 「개 보보 」 2  5

                ② 「개 보보 」 25  5

                ④ 「개 보보 」 4

답  ③

05 「행정소송법 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「  」 3 에 는  취 , 당사  , 민 ,  

다.

② 당사 란 청  처  등  원  는 계에   그 에 공

상  계에   그 계  쪽 당사  고  는  말

다.

③ 취 란 청   처  등  취  또는 변경 는  말 다.

④ 란 가 또는 공공단체  상 간에 어    또는 그 상

  다   에 에 여 는  말 다.

① 「  」 3 에 는  고 , 당사  , 민 ,  

다.  취  아니라 고 다.

답  ①

06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공 에  운수   고  상  는 처 에 당 다.

② 지공시지가결   경우에는 수용보상  액  는 에 도 처

 그 수용 상 지가격 산  가  비 지공지지가결   독

립  사  주  수 다.

③ 주민등  신고는 청에 도달 만  신고   생 는 것  아니라 

청  수리  경우에 비  신고   생 다.

④ 경상 에   또는  우 가 는 것  사실상 어 원고 격  

는 사람에게 경상  리라고 상 는  내  주민들  비 여 

단지 그  내  건 · 지  거나 경상  시  는  그

는 사람도 포 다.

④ 경상 에   또는  우 가 는 것  사실상 어 원고 격  는 

사람에는 경상  리라고 상 는  내  주민들  비 여 그  내에  

 경 는 등 실  경상  는 사람도 포 다. 그러나 단지 그 

 내  건 · 지  거나 경상  시  는  그 는 사람  포 지 

않는다(  2009.9.24. 2009 2825). 

                ①   공사는  공당 에 통보   사건   비 양 각 에 

 지 공사  지  취득 고,  지 공사  상  체결 는 등 허  

취득   후 차  아  공당  운 허가   수 게 , 후 당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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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   업  운 에 어  역 내에  착 비 , 비 운수목  착  등  

리  가지게 는 ,  지 못  공사는 상  지 공사  상  체결 

등 허 취득   후 차   수 없  뿐만 아니라  공당  운 허가

  수도 없는 지 에 게 다.

                    에  본 리에 비 어 보 ,  사건 각 에  운수 처   사건  등

과 규   사건 지 에 근거 는 것  상 에게 리   또는  담  

거나 타  과  생 게 는 등  원고  리 에 직   미 는  

고  상  는 처 에 당 다고  것 다( 원 2004. 11. 26, 2003

10251,10268). 

                ③ 주민들  거주지 동에  주민등 신고에 여 청   심사 여 그 수리  거

 수 므  수리  는 신고 다(  2009.6.18, 2008 10997 원 체).

답  ④

07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규 에  사  통  우리나라는 체  규 통  원  다. 

② 에  가 상  지 않 , 실  고  통  

결 고 다.

③ 보건복지  고시가 다  집  매개 없  그 체  양 , 민건강보험공

단, 민건강보험 가  등  계  직  규 고 다  고  상  다.

④ 재  처 에   재 간  경과  그 과가 었 나,  시 규

 식   처 에  재  처   것  가 사 나 건  

삼아 래  재  처  도  고 는 경우, 처  재  처

  상  그 처 에   재 간  경과 라도 그 처  취   

상  재 다.

② 는  상  지 않지만 가 상 건  갖  경우에는 가

상  청  수 다. 원도 “ 가  에게 특  사  에도 

고 가 당   없   지 않는다  립  원 과 가 내지 

 원 에 는 것  과 동시에 헌  것  는 ,  용  

5  3 과 용 등에   6 가  보수    검사  에 

도  규  그 체  내용  시 에 고 는 상,   규 들   

보수  내용   차   것 고,  들에  상당  수  보수청  

는 것 므 ,  보수청  단순   어 는 것   규 에  

 재산   내용  는 것   상당 고, 라  가 당   없  시  

지 않  것   보수청  는 에 당 다(2006다3561).”고 시 다. 

                ③ 보건복지  고시  약 여·비 여목   여상 액 는 다  집  매개 없  그 체

 민건강보험가 , 민건강보험공단, 양  등  계  직  규 는 격  가

지므  고  상  는 처 에 당 다 (  2006. 9. 22, 2005 2506). 

                ④ 재  처  가 사 나 건에  규   아니라 규  식  어 다

고 라도, 그러  규  에 근거  고 는 상 그  질  ⋅  

 갖는 규 지 여 는 상 없 , 나 담당공 원   수  가 므

 들  그 규 에 진 에 라 용   것  당연  견 고, 그 결과 용  

상  민 는 그 규    수 에 없다. 라  그러  규   에 라 

처   상  그 처  재  여 래에  ,  후 처  험  

체 고 실  것 므 , 상 에게는 처  취  통 여 그  거  

가 다. 규   에 라 처  가 사  또는 건  는 후 처   

우 가 실  재 는 경우에는, 처   상  비  그 처 에   재 간

 경과 다 라도 그 처  취  통 여 그러   거  리보  

 충  다고  것 므 , 처  취   상  다고 보아야 다(

 2006. 6. 22, 2003 1684 원 체).

답  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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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「도시재개 」상  리처 계  처  없다.

② 헌 재 에  도시계 사업  시  지  수용당  사람  도시계 결 과 

지수용  당연 가 아닌  도시계 결  체  취  청  상   

없다.

③ 공청  주 책  없는 도시계 수립 는 당연  다.

④  는 청  당 게 도시계 결  등  처  다   보에 게재

여 고시 지 아니 다 라도   생 다.

② 도시계 시 결   지역과 상당  간에 걸쳐 다수  계 에게 다양  , 

경   미 는 것  어 단 도시계 시 사업  시 에 착수  에는, 시  지연에 

 나 실  상 또는 보상   별  고, 그 결  체  취 나   

리   계 에게  수는 없는 것 다. 그러므  심 상 들에 여 헌취지 

결  다고 라도 에 라 새  개   도시계 결  질상 도시계 사업  시

고 지 아니  지들에 여 취 청  또는 청  여  수  뿐 지 미 

사업  시  지에 여는 그 취 나   리  여  수 없다. 그 다  도시계

사업  시   지수용에 여 미  사건 지에   상실  청  

도시계 결 과 지  수용  에 어 당연 라고 볼만  특별  사  보 지 않는 

상  사건 지에  도시계 결  취  청  상   결 여 당  

 것   수 없고 나아가 우리 재  헌 결 에 여, 사업  시 지 아니  지

 에게 취 청 나 청  여 는 새 운  루어진다고 라도, 미 

도시계 시 사업  시 어 지수용 지 루어진 경우에는 러  규 들  용  수 없는 

것 므  심 상 들  헌 여 는 재  가 지 않는다(헌재결 2002. 5. 30. 2000헌

58, 2001헌 3(병 ) 원재 ). 

                ① 리처 계  지 등  에게 체 고 결   미 는 것    

처 에 당 므  고   그 나 취   수 다(  2002. 12. 

10, 2001 6333)

                ③ 도시계  수립에 어  도시계  16 2  공청  열지 아니 고 공공용지 취득

실보상에 특  8   주 책  수립 지 아니 라도 는 차상  

 취 사 에 과 다(  1990. 1.23, 97누947).

                ④ 도시계 (1971.1.19  2291  개   것) 7 가 도시계 결 등 처  고시

 도시계 역, 도시계 결  등  생 건  규 다고 볼 것 어  건  또는 

그     울특별시 , 도지사 등 지  안, 결재 등  과  거쳐 

당 게 도시계 결  등  처  다고 라도  보에 게재 여 고시 지 아니  

상 는 아 런 도 생 지 아니 다(  1985.12.10. 85누186).

답  ②

09 행정처분의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처  달  민 상 도달주 가 아니라 「 차 」 15 에  신주  

취 다.

② 보통신망  용 여  달 는 경우에는 달  가 지  컴퓨  

등에  에 도달  것  본다.

③ 달  가능  경우 등에는 다   등에 특별  규  는 경우  고는 

공고  14  경과  에 그  생 다.

④ 우편  보통우편   었다는 사실만 는 그 우편  상당 간 내에 

도달 다고 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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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달  다   등에 특별  규  는 경우  고는 달  에게 도달  그 

 생 다( 차  15  1 )

정절차법 제15조( 달  효력발생) 

① 달  다른 법령 등에 특별  규정  는 경우를 제 고는 달받  에게 도달 로  그 

효력  발생 다.

② 제14조 제3  규정에 여 정보통신망  여 전 문 로 달 는 경우에는 달받  

가 지정  컴퓨터 등에 력  에 도달  것 로 본다. 

③ 제14조 제4 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  규정  는 경우를 제 고는 공고 터 14

 경과  에 그 효력  발생 다. 다만, 히 시 여야  특별  사 가 어 효력발생시 를 

달리 정 여 공고  경우에는 그에 다. 

답  ①

10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 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

함)

① 산림 질변경허가시 상  지 또는 지역에 당 지 않 라도   연  

지  상수원 수질과 같  경  보  등    공 상  가  경우 

그 허가  거  수 다.

② 재량  경우 원  독  결  도  없  당  에 재량  탈·남용

 는 여 만  심사 게 다.

③ 에   귀  건  갖  귀 신청 에    귀  허가는 

 본다.

④ 청  재량에 는 처 라도 재량  계  거나 그 남용  는 에는 

원   취  수 다.

③ 귀 허가는 포  계  는 특허  재량 다.

                    에   귀  건  갖  귀 신청 에게 귀  허가  것 지 여 에 

여 재량  가지는지 여 ( 극)

                    4  1  “   귀 허가  아 민   취득  수 

다.”라고 규 고, 그 2  “  귀  건  갖 었는지  심사  후 그 건  갖

 에게만 귀  허가 다.”라고 고 다.  민  격  결 짓는 것 고,  취

득  사람  가  주 가 는 동시에 가   통  상  므 , 귀 허가는 

에게 민   여  민   지  포  는 에 

당 다. 편,  등 계  어 에도 에게 민   취득  리  여

다고 볼 만  규  없다.  같  귀 허가  근거 규  식과 언, 귀 허가  내용

과 특  등  고  보 ,  귀 신청  귀  건  갖 었다 라도 귀  허

가  것 지 여 에 여 재량  가진다고 보는 것  타당 다(  2010.10.28. 2010

6496).

                ①  사건 산림 질변경신청  허가  경우에는 근 야에  질변경신청도  허가  수

에 없어 결  아직 지 연상태 그  보 어 는  사건 야  근  야 체가 훼

는 결과  래 게  것 므 , 고가  사건 질변경 허가신청  거  것   사건 

야  상과 , 주  상   원고  사업계 에 나타난 사업  내용, 규 , 과 그것  

경에 미 는  등에 비 어   연  지  경  보  등  공 상  에 

 것 라고  상당 다고  것 다. 라  그 허가  거  수 다(  1997. 9. 12, 

97누1228).

                ②   재량  는 경우 양 에  사 심사는,  경우 그 규

에  원   여 원  사실 과  규  · 용  통 여  

결  도  후 그 결 에 비 어 청   단   여  독  에  는 

식에 게 나, 후  경우 청  재량에  공 단  여지  감안 여 원  독

 결  도  없  당  에 재량  탈·남용  는지 여 만  심사 게 고 러

 재량  탈·남용 여 에  심사는 사실 , 비 ·평등  원   등  그 단 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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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( 원 2007.5.31. 고 2005 1329).

                ④  27

답  ③

11 「행정소송법」상 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? (다툼이 있는경우 판례에 

의함)

① 취  원고 격  처  등  취   상  는 에게  

에,

직  처  또는 재결   상   에게는 지 아니 다.

② 에  경우 취 결   당  처   청  취 지 

않 라도 여  상실 다.

③ 취  고는 원  당  처   청  는 가 또는 공공단체

다.

④ 청  재량 에 는 처  취  상  지 않는다.

② 결  에 여 처   청  처  취 는 별도  없 도 결  

 여  상실 다. 원도 “ 처  취 다는 결   그 취

결  에 여 당  처  취 나 취 통지 등  별도  차  지 아니 고 

당연  취  과가 생 다(  1991.10.11, 90누5443).”고 시 다.

                ① 상 취 나 에 어 는 당  처  또는  직 상

 아닌 3 라 라도 그 처  취  또는   상   는 

경우에는 원고 격  나 여  말 는 상   그 처  또는  근거 에 

여 보 는 직 고 체   말 고, 간 거나 사실 , 경  계  가지는

 과  경우는 포 지 않는다(  1989.5.23, 88누8135). 

                ③  13  1 에 라  처 에 여는 처 청 , 재결에 여는 심 원

가 취  고가 다.  청  고 지 가 또는 공공단체가 아니다. 

                ④ 재량  탈남용  는 는 에  취   수 다.

답  ②

12 부당이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① 과 납

② 공 원  과액수

③ 처   또는  취  경우  격  생 보  수

④ 연재 시 빈 상  건  처

④ 당 득  아니라 사 리에 당 다. 

답  ④

13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집 상 1차 계고처  후에 루어진 2차, 3차 계고처

② 신도시 지  

③ 청  매체  결   고시처

④ 당연퇴직 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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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  청 보 에  청 매체  결   고시처  당  매체   등 특

만  상   처  아니라  특  다수  상  여  시

, 포 , 청 에  매· 여 등  지  등 각   생시키는 처 다

(  2007.6.14. 고 2004 619). 

                ① 원고들  집 상  건 철거 는 1차 철거   계고처   생 고 2

차  계고처  원고들에게 새 운 철거  과 는 것  아니고 다만 집  연  통

지에 과 므  처  아니다(  1991.1.25. 90누5962). 

                ② 과 시    사건 지 에는 공공  지    등   공공  

 신도시 지   사  등  규 고  뿐 신도시 지 후보지에  지역 

주민 등  리 에 직   미 는 규  고 지 않 므 , 고가 원주시  신도시 

지   는 고  상  는 처  볼 수 없다( 2007.11.15. 

2007 10198).

                ④ 가공 원  69 에  공 원  33  각  1에 당  에는 당연  퇴직 다고 

규 고 므 , 가공 원 상 당연퇴직  결격사 가   상 당연  퇴직 는 것

지, 공 원 계  시키   별도  처  는 것  아니 , 당연퇴직  사  

상 당연  생 는 퇴직사  공  여 알 주는   통지에 과 고 

공 원  신  상실시키는 새 운  가 아니므   상  는 독립  

처 라고  수 없다(  1995.11.14. 95누2036).

답  ③

14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상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것

은? 

① 보공개  청  날  20  내에 공공  공개 여  결 지 아니  에

는 비공개결  는 것  본다.

② 보공개 청  공공 에  보공개  청 다가 거 처   경우 취

 재  원고 격  다.

③ 공공  공개 상 보   또는 가 3   다고 는 에는 

그 사실  3 에게 지체없  통지 여야 다.

④ 공개청  사실  통지  3 가 당  공공 에 공개 지 아니  것  청 는 

에는 공공  비공개결  여야 다.

④ 공공  보 · 리 고 는 보가 3   는 경우, 3 가 비공개  청 다고 

여 공공  보공개에  상 보  비공개사 에 당 는지 여 ( 극)

                   - 보공개  9  1  “공공  보 · 리 는 보는 공개 상  다. 여 에  말

는 공공  보 · 리 는 보라  당  공공  여 보 · 리 고 는 보뿐만 

아니라 경  고 당  공공  보 · 리 고 는 든 보  미 다고  것 므

, 3   는 보라고 라도 당  공공   보 · 리 고 는 상 보

공개  9  1  단  각  비공개사 에 당 지 아니  보공개  상  는 보

에 당 다고 보아야  것 다. 라  3  비공개 청  다는 사 만  보공개 상 

보  비공개사 에 당 다고 볼 수 없다( 원 2008.9.25. 2008 8680).

                ①「공공  보공개에  」 11  5

                ② 보공개청  상 보 는 체  리 므  청  공공 에 여 보공개  

청 다가 거 처   것 체가 상  에 당 다고  것 고, 거 처  

 것 에 가  어  상   가질 것  는 것  아니다(  2004.9.23, 

2003 1370).

                ③ 「공공  보공개에  」 11  3

답  ④

15  행정의 행위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보 에  민   재산에   에 는 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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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가 지 않다고 다.

② 계 란 동   목  고 그 목  달  여  

수단  고 는 것  말 다.

③「 가  당사  는 계약에  」에  계약  상  등  에  당

사  에 라 체결 어야 , 당사 는 계약  내용  신 실  원 에 라 

 여야 다.

④ 는 단수처 에  「 」 상 처 에 당 는 것  고 다.

①  에  에도  근거  다는 견 다. 복지 가에 어 는 

민생  가가 공 는 각  에 고 므  러   거 나 당   

 실질   격  지니므  에   근거     지

 가 다는 견 다.  에 지 않고 지  근거  다고 

본다.

               ③ 「 가  당사  는 계약에  」 5  1

               ④ 는 단수처  처  보고 므   단수처 에   여 그 

취  등   수  것 다(  1979. 12. 28, 79누218).

답  ①

16 사정판결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처  여야 다.

② 처  취 는 것   공공복리에 지 아니 다고 어야 다.

③ 사 결  경우 처  등   결시   단 여야 다.

④ 공공복리   사 결   변 결시   단 여야 다.

③① 사 결  본안심리  통 여 원고  청 가   것,  처  여야 다. 처

  여 는 처 시   단 다. 

                 ④ 사 결  여야  공  단  시는 변 결시   다(  1970. 3. 23, 

69누29). 

답  ③

17 행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「질 규 」  과태료 과에  가  경우에는 청  과태료

과처  그  상실 다고 규 고 다. 

②「질 규 」  고  또는 과실  없는 질 에 여 과태료  과

 수 없다고 규 고 다.

③ 과태료  재  사   집 ,  경우 그  집  는 집 원

과 동   다.

④「도 통 」상 통고처   가 그 처 에 여 가 는 경우에는 통고처

에   납  지 아니  경찰  결심 청 에 여 

원  심   수 게 다.

③ 과태료 재  검사   집 다.  경우 그  집  는 집 원과 동  

 다(질 규  42  1 ).  재  집  사가 아니라 검사  

다. 

                ①「질 규 」 20  2

                ② 「질 규 」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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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④ 도 통  165

답  ③

18 「행정조사기본법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「근 」상 근 감독  직 에  사 에 여는 「 사 본 」  

용 다.

② 감독  감독, 검사, 사,  감리에  사 에 여는 「 사 본 」

 용 지 아니 다.

③ 사란  책  결 거나 직  수 는   보나 료  

수집  여 사, 열람, 시료채취 등  거나 사 상 에게 보고 , 

료   ․진술  는 동  말 다.

④  사 거나 동  사안에 여는 공동 사 등  실시  사

가 복 지 아니 도  여야 다.

① 「근 」 101 에  근 감독  직 에  사 에 여는 「 사 본

「  용 지 않는다( 사 본  3  2  4 ).

                 ② 「 사 본 」 3  2  6

                 ③ 「 사 본 」 2  1

                 ④ 「 사 본 」 4  3

답  ①

19 「행정절차법」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청   처  당  처  질에 비 어  수 는  체  

여 공 여야 지만 처  공 는 것  당  처  질상  곤란

거나 공공  안  또는 복리   는 에는 공 지 아니  수 다.

② 청  처 에 , 산 타 에 는  못  는 에는 직  또는 신

청에 여 지체없  고 당사 에게 통지 여야 다.

③「 차 」  청  처  는 에는 당사 에게 그 근거   시 도

 시 원  규 고 는 , 러  시  원  상 에게 담  주

는 처  경우 뿐만 아니라 수   거 에도 용 다.

④ 액산 근거가 누락  납 고지 에  는 과 처 에 여 심 차가 

 끝나고 상고심  계  에 액산 근거  통지가 었다   과 처  가 

었다고 볼 수 다.

④ 액산 근거가 누락  납 고지 에  과 처    허용  늦어도 과 처

에  복여  결   복신청에 편   수 는 상당  간내에 여야 다고  

것 므   과 처 에  심 차가  끝나고 상고심  계 에 액산 근거  통지가 

었다고 여   과 처  가 었다고는 볼 수 없다(  1984.4.10, 83누

393).

                ① 「 차 」 20

                ② 「 차 」 25

                ③ 「 차 」  원 상  는  수   복   경우에도 처  근거

  시 도  고 지만, 차  23  1  각 에 당 는 경우에 어 는 

 고 다. 

답  ④



행정법총론 백영민 교수님 11

20 행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① 수  에 철 원  는 경우에 청  철 원  다는 것만  

 철  사  수 다.

② 야 , 매각   계약에  료 과 는 취  상  는 

처 에 당 지 않는다.

③ 공 보건 사 채용계약 지  사 시에 여는 등  당사 간  식  공

상  당사  사 시   청  수 없고 처   고

 여야 다.

④  처    처  근거  등에  청  실시 도  규 고 다  

「 차 」등  에 당 지 않는  드시 청  실시 여야 , 그러  

차  결여  처   처  당연 다.

② 산림청  산림 나  산림  또는  산림  등  는 에 라 야  거나 

매각 또는 양여 는 는 사경  주체  는 사 상  고 청  공  사 는 

주체  는 처 라고 볼 수 없 므  산림청  야 상양여거 처 도 단순  

사 상   뿐  라   거 처   상  지 아니 다(  1983.9.27, 

83누292). 

                ① 수  에 철 사 가 는 경우에 청  철 원  다는 것만   철

 사  수 없고   게 는 , 는 역,  ․ 질․내용, 

상 ․ 3  지   책   도, 철  시  등 체  사   검

여 결 여야 다.

                ③ 직공 원  공 보건 사  채용계약 지  사 시는 공 원에  징계처 과는 달

라  고  상  는 처  등  격  가진 것  지 아니 고,  사 가 

 에  도지사가 채용계약 계  쪽 당사  등  지 에  는 사 시  취

고 는 것  므 , 공 보건 사 채용계약 지  사 시에 여는 등  당사

간  식  공 상  당사  그 사 시   청  수 는 것 지, 

 고  상  는 처 라는 에  그 취  는 고   수는 

없다(  1996. 5. 31, 95누10617).

                ④ 차  22  1  1 에  청 도는 처  사 에 여 당사 에게 변 과 

리  료    여  사  시 가능  고 고 처  신 과 

 는  그 취지가 므 , 청  특   처    그 처  근거 

 등에  청  실시 도  규 고 다 , 차  등  상 청  실시 지 않아

도 는  경우에 당 지 않는  드시 청  실시 여야 , 그러  차  결여  

처   처  취 사 에 당 다( 원 2007.11.16. 고 2005 15700).

답  ②


